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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tudent athletes coaches’ occupational  

challenges from the dual perspectives(social relationship-political system), to analyze the na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for the challenge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building a human rights-friendly 

student athletes club culture. [Methods] Five coaches(n=5, average career length= 19.2 years)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by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inductively analyzed(Patton, 2015). [Results] First, participants 

struggled with informal roles demanded by the interested parties(principals, athletic directors, parents, 

and university coaches). Second, the system for protecting student athletes’ learning rights, the 52-hour 

work system and the human rights system added difficulties to the coaches’ work environment. Third, 

the disharmony between interested parties’ demands and government agencies’ institutional ideals 

pushed participants to choose anti-institutional, un-ethical, un-educational coping strategies.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cademia and the community should empower 

coaches as ‘the subject of reform’ who can solve the problem together rather than regarding them as 

‘the object of reform.’ Furthermore, this conclusion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to alleviate 

disharmony between interest parties’ demands and government agencie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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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승부조작 몸통은 어딜까. 브로커 대부분은 아마 지도자

(Chosun ilbo, 2016.07.26.).

폭력이 일상이 된 코치... 운동 앞길 망칠라 눈감은 부모들

(Donga ilbo, 2019.02.19.). 

“그걸 경기라고 했냐” “장난하냐” (…) 지도자들 학대 수준 

막말 폭언(Donga ilbo,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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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는 지도자들이 처한 구조  실보다 학생선

수의 인권침해, (성)폭력  폭언, 부정입시, 승부조작 등 

일탈  사건을 심으로 보도하며(Entman, 1993; 

Kim, 2010), 경각심을 일깨웠다. 인권친화를 지향하는 

정부기 의 정책 한 지도자들의 행 를 규제하는 방

 조처에 가까웠다(Lim, 2014, p. 196). 학계 내에서도 

지도자의 ‘자질’, ‘역량’, ‘ 문성’을 보강하고, 인  코칭

을 실천하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 ’, ‘요

청’, ‘ 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Choi, 2009; 2012; 

Jung & Lee, 2019; Kim et al., 2007; Kim, 2009; 

Kim, 2011; Lee & Cho, 2018).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동부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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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되풀이 되고 있다. 2019년 11월 7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약 10년 동안 인권보호정책 권고  가이

드라인 제정 등 갖은 책을 시행해왔지만, 여 히 학원

체육의 반인권  폐단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도하 다. 

이미 각 분야의 처방이 상당수 이 졌고, 얼마간의 제

도  장치가 구비된 상태에서도 유사성질의 문제가 재발

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근에 의문을 제기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언론, 정부, 학계, 사회 반은 운동부지도자들

이 처한 실에 진지한 심을 기울이기보다, 문제의 원

인을 개인(지도자)의 “품성”과 “인권 의식의 부재”로 지목

하고(Tak, 2018, p. 191), 이들을 개선의 상으로 상정

하지 않았는지(Lim, 2014, p. 196), 지도자들이 당면한 

장의 딜 마를 뒤로 한 채, 인성교육자로서의 역할이행

을 규범 으로 권고(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MCST, 2019b)해온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코칭 장에 내재된 딜 마를 고려치 않고 해소법을 

용하는 조처는 일선 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생산하는 역설 인 결과를 래하기 때문이다(Jones & 

Wallace, 2006, p. 63-64). 코칭 로세스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작업은 역동 인 코칭환경의 효과  운 을 

한 선행요건이며(p. 51), 그 성패의 심에는 언제나 코

치와 그들의 실천이 치해 있었다(Cushion, Armour & 

Jones, 2003).

코치의 일이 오 스트라의 지휘로 비유되는 것처럼

(Jones & Wallace, 2006), 이들은 측이 어려운 복합 

상황 안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유연하게 상호작용하며 문

제를 조정해야 한다(Jones, Armour & Potrac, 2002). 

한, 코치는 유·청소년기 선수의 생리 , 정신 , 사회

 발달의 디딤돌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력 발 을 

조력해야 한다(Stafford, 2011). 특히 국내의 운동부지

도자는 학생선수의 훈련지도, 생활지도, 학교생활 반

을 조율한다는 에서(Kim, 2012), 이들이 운동부 운

에 어떠한 을 가지고 조처를 취하는가의 선택은 향후 

선수의 삶에 한 향을 미친다(Seong, Hong & 

Choi, 2004). 

이와 같이 코치의 일을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문화  

교류로 확장시켜 바라보는 근은 코칭환경에서 “당연시 

여겨지고”, “익숙하기에”, “보이지 않았던” 삶의 패턴을 도

출하는데 유용하다(Purdy, 2018, p. 51-66). 특히 ‘

신’을 바라보는 의견이 분분한 과도기  시 1)에서 운동

부 운 의 핵심주체인 지도자의 으로 조직 안 의 계

망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인권 친화  학교운동부 시스템 

확립(MCST, 2019b, p. 25)”을 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하지만, 그간 학교운동부의 인권에 을 둔 연구들

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Im et al., 2017; Kim, 

2009; Song, Eom & Shin, 2010; Song, Lee & Kim, 

2013), 성·폭력  폭언경험(Jung & Kim, 2017; 

Jung, Won & Lee,  2018; Kang, 2018; Lee & Im, 

2019), 기본권 침해사례 분석  고찰(Han, 2014; 

Hong & Ryu, 2007; Hwang, 2017; Lee & Lee, 

2013) 등을 심으로 실시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선수의 상심을 드러내고, 련법을 제정하

는데 이바지하 지만, 동시에 운동부 운 의  다른 주

체인 지도자의 목소리를 균일히 반 하지 못한 채, 스포

츠인권의 향유 상을 선수  가족으로 한정(Jung & 

Oh, 2015)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 다. 

구체 으로 말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학술연

구정보서비스(RISS)에 개재된 295편의 학교운동부 

련 연구  ‘운동부지도자’와 연 된 연구는 20편(6%)에 

불과하며, 20편의 연구마  ‘처우개선’과 ‘선수지도’의 주

제에 편 된 까닭에, 지도자의 직업  삶을 폭넓게 이해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Jeon & Shin, 2016). 

이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주제로 실행된 연구를 살펴

보면, 처우개선(Choi, 2019), 지도 략(Yoon, 2018), 

인성교육 실천양상(Lim & Yoon, 2019), 철학으로 해석

한 삶(Kim & Park, 2017), 문성 탐색(Jeong & Lee, 

2019; Lee & Cho, 2018) 등을 심으로 지속되어왔다. 

이  Yoon(2018)의 연구는 “변화하는 학원스포츠의 사

회  상에 처하는 고등학교 축구지도자의 지도 략”

1) 2019년 스포츠 신 원회는 1-7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체육 

분야의  체제개편과 학교운동부의 구조  신을 구

했다. 그러나 한체육회는 <스포츠 신  권고문에 한 입

장문>을 통해 신 의 권고문이 “ 실과 동떨어진” 조처라고 

비 했다. 지도자들 한 “ 장 의견이 빠진 스포츠 신안, 

체육인 무시하는 느낌”이라 평하며 권고안의 재검토를 요청했

다(Yonhap news, 2019. 06.18). 즉 신에 한 정부, 체

육기 , 일선 장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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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하 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Yoon은 과

도기  상황에서 실시되는 지도 략의 양상을 소개하고, 

스포츠심리학의 에서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 에 

한 유의미한 논 을 제시하 다. 그러나 Yoon이 지칭하

는 “변화”의 범 와  한 ‘선수지도’의 국면에 집 되

어있다는 에서, Jeon & Shin(2016)이 지 한 ‘처우개

선’과 ‘선수지도’로의 편 상은 여 히 유효해 보인다.

이와 같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들

은 ‘선수지도’에 을 두고 제도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

례와 필요(‘신뢰와 애정의 계유지’, ‘민주  코칭으로의 

의식 환’, ‘코칭방식의 변환’ 등)를 제시하거나, 일탈의 

원인을 고용불안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 ‘처우개선’이 이

루어져야 함을 역설해온 경향이 있었다(Jeon & Shin, 

2016). 

반면, 지도자의 일탈이 결과로 발 되지 않더라도, 꾸

히 이들을 제도의 역방향으로 종용하는 ‘압력’, 그것이 

어떻게 개인들의 선택에 작용하는지를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미흡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제도  근의 보충은 지도자들이 당면한 련 제도 

 정책의 성질을 밝히고, 이들 간의 불 과 모순을 드러

냄으로써, 지속되는 일탈행 의 ‘궤 ’을 추 하는데 유

용한 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의 과도기에서 운동부지도자들이 

마주한 계  고충과 함께, 이들이 험을 감수하면서 

제도의 역방향으로 나아가는 연유는 무엇인지, 그 ‘거역

과 타 의 과정’을 층( 계-제도)의 으로 이해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설정한 구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운동부지도자는 직업  이해당사자들과의 계 안에

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는가? 둘째, 지도자는 운동부 

련 제도  정책 아래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 셋

째, 지도자는 이해당사자들의 계  요구와 련 제도 

 정책의 목  사이에서 어떠한 성질의 응을 선택하

는가?

상술된 연구문제의 규명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당

면한 계 -제도  환경에 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일선 장과 정책입안의 간극 완화에 유효한 시사 을 제

공할 것으로 기 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 신의 과도기에서 학교운동부지도

자들이 마주한 직업  고충과 응을 탐구의 (사례

의 경계)으로 설정한 사례연구이다(Patton, 2015).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목  표본선정에 기반한 ‘ 덩

이 표집’으로 선정되었다(Patton, 2015). 이를 해 연

구자는 풍부한 정보를 가진 최  참여자로부터 그에 하

는  다른 사례를 추천받았다. 모집과정에 용된 선별

거는 첫째, 2  문스포츠지도자(구 경기지도자) 자

격 취득자, 둘째, 10년 이상의 학교운동부 근무경력 보유

자, 셋째, 5년 이상의 한체육회 경기실  보유자 다. 

이러한 차를 거쳐 평균 19.2년의 경력을 지닌 선수출

신 학교운동부지도자 5명이 선정되었다. 

참여자들의 배경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로

규모 종목(축구, 농구, 골  등)이 아닌, 실업규모 종목의 

학교운동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코치는 17년 경력, 미혼, 등부 지도자이다. 운동

부 해체 압력에 따른 직업  소진상태(burn-out)를 겪고 

있었다. 정코치는 12년 경력, 미혼, 등부 지도자이다. 

맡은바 임무에 열정과 책임으로 념해왔으나, 열악한 환

경과 불투명한 망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김코치는 

23년 경력, 기혼, 고등부 지도자이다. 회입상  학

진학의 압박에 지쳐있었다. 장코치는 28년 경력, 기혼, 

고등부 지도자이다. 변화하는 제도  방향과 변치 않는 

운동부 조직 내외의 요구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박코치

는 16년 경력, 기혼, 고등부 지도자이다. 학업-운동 병

행, 교육  코칭, 국가 표 양성 등의 노력을 쏟으며 근무

학교에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입상  진학의 

잣 로만 평가되는 처지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의 윤리성을 검토한 생명윤리 원회(IRB)의 

권고에 따라, 연구자는 특정 정보의 명시가 참여자의 신

원노출로 이어질 험을 경계했고, 이를 최소화하기 해 

종목정보를 구분치 않고 <Table 1>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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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Gender Marriage Length 
of career School Sport City

1 Oh male not 17 elementary
4 disciplines 

among 61 
registered in 

Korean 
Olympic 

Committee

Capital 
area

2 Jeong male not 12 middle

3 Park male married 16 high

4 Kim male married 23 high

5 Jang male married 28 high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자료수집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찰을 제외하고 면담

을 자료원으로 사용하 다. 첫째,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다. 참여자들은 연구문제와 련된 사례를 제공하는 행

가 소속된 조직의 비 과 불합리함을 설하는 내부고발

자로 비춰질 수 있음을 걱정하 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찰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단하 다. 둘째, 참여자의 불이익의 험이다. 설령, 

연구자가 집요하게 부탁하여 찰을 허락받았다고 하더

라도, 찰하는 연구자의 모습이 특정 인물에게 노출되었

을 때, 그것이 추후 참여자의 피해  불이익으로 이어질 

험이 있다고 단하 다. 셋째, 찰되기 어려운 사례

의 성질이다. 를 들어, 참여자들이 반제도  성질의 행

(ex, 학 계자와의 입시 련 통화  만남 등)를 연

구자가 찰하는 동안에 노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하 다.

자료는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반-구조화

된 ‘면담지침활용법’으로 수집되었다(Patton, 2015). 면

담은 참여자가 편안해 하면서 녹음에 방해되지 않는 지도

자의 숙소  사무실에서 1회~2회, 60분~90분 내외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주제와 질문에 하여 숙

고할 시간을 마련하기 해 면담 2-3일 에 면담 가이드

라인을 SNS를 통해 달하 다. 면담 시에는 비된 가

이드라인을 활용하되, 질문의 순서는 화의 맥락에 기

하여 유동 으로 진행되었다.

활용된 면담 가이드라인은 ‘시간’과 련된 질문(오 , 

오후, 주간, 월, 년, 방학  회출 의 스 은 어떻게 

개되는지), ‘ 계’와 련된 질문(학교장, 감독교사, 동

료지도자, 학부모, 학감독 등의 인 계에서 어떤 일

들을 겪어왔는지), ‘제도  정책’과 련된 질문(학습권 

 인권 보장제, 주 52시간 근무제, 체육특기자제도, 시·

도 교육청의 정책 등이 직업  삶에 미치는 향은 무엇

인지), ‘ 응’방식과 련된 질문( 인 계와 정책·제도

에서 발생한 모종의 상에 어떻게 처하는지)으로 구

성되었다.

자료분석  진실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귀납  분석법’은 원자료를 작은 

단 로 축약한 뒤, 보다 넓은 패턴(pattern)과 상  주제

(theme)로 범주화하는 방법이다(Patton, 2015). 이를 

해 연구자는 첫째, 사자료를 읽으며 연구문제와 련

되거나 반복 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동명사형 키워드로 

축약하 다. 둘째, 분류된 키워드들의 연 성을 고려하

며 기코드를 부여하 다. 셋째, 도출된 하 코드들을 

아우르는 상의 구조를 범주화하 다. 넷째, 범주화된 

‘주제 내’  ‘주제 간’ 코드의 계(인과, 후, 립 등)를 

재확인하며 상 반을 통섭하는 상  주제를 도출하

다. 주제의 경우 상을 잘 변하는 참여자의 언어를 찾

아 결과의 부제로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고충에 한 

참여자들의 응방법을 동일방식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앞서 확인된 고충의 코딩결과와 비교․ 조하며 맥락(고충

- 응)을 유지하 다. 

한, 연구자는 진실성 향상을 해 분석자 검증법의 

일환인 ‘참여자 검토(participant review)’와 ‘비  동

료 검토(critical friend review)’를 실행하 다(Patton, 

2015). 사  해석 자료를 참여자에게 달한 뒤, 본래 

의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다. 모호한 부분은 참여자 

확인 혹은 추가 면담을 통해 악한 후 호 안에 표기하

다. 동일 공 박사 학 자 2명과 연구과정 반을 공

유하며 해석의 간-주간성을 검토하 다. 나아가, 수집된 

참여자의 진술과 련된 사례의 기사문을 조하며 상

의 맥락을 확인하 다.

결과  논의

연구결과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경험한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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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 계’와 운동부 련 ‘제도  정책’을 심으로 제

시된다. 각 의 후미에는 지도자들이 문제 상에 ‘ 응’

하는 방식의 의미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1. 계  고충과 응: 고군분투

코칭이 이해당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되는 

복합 활동이듯(Purdy, 2018), 참여자들은 학교장, 감독

교사, 학부모, 학 계자  동료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운동부 보존과 직업  생존을 해 분투하고 있었다.

학교장:“운동부를 없애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교직을 떠나는 리자들의 소식

이 화두인 요즘, 학교장의 에 종종 발생하는 운동부의 

사건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았다. 자칫하

면 소송에 연루되어 경제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

(KBS news, 2018.07.15.)에서 리자들은 운 을 꺼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제약들은 운동부가 “해체”되는 

상으로 발 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사고도 많이 생기고 미투(me-too), 성추행 이런 

게 벌어지다 보니 지금은 운동부를 차라리 안 가지고 있으면 

관리자들이 신경 쓸 게 없어, 있는 운동부도 많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박코치)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없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

히 크세요. 운동부를 없애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 그런데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려고 하죠. 출전 

불가, 선수수급 부족, 시합성적 저조, 이런 거로 없애려고 

하시죠(정코치)

학교장은 운 규정강화, 산부족, 사고 험, 민원부

담 등을 감수하면서 운동부를 유지할 동기를 잃어갔고, 

해체를 한 “명분”을 만들기까지 하 다. 이러한 분 기 

아래, 지도자들은 학교장의 계획을 회유하기 해 그들의 

의 을 읽고 요구를 감내해야 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모래를 정리해라? 그건 내 임

무가 아니잖아. 씨름부 지도자도 아닌데 거기서 애들이 놀면

서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 지도하고 혹 쓰레기 있으면 줍고 

또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앞을 지키라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싸운다고. 덩치 큰 코치가 거기에 있으면 애들이 안 싸

우지 않겠냐(웃음), 정말 그만두려고 했어. 이 사람이 나를 

간보나? 수도권에 팀이 하나밖에 없고 오래됐으니까, “본인

이 스스로 해체시키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코치를 쳐내면 팀

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나를 집중적

으로 괴롭히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오코치)

17년 경력의 오코치는 “모래 정리”와 “화장실 지킴이”

의 역할요구에 당황했다. 그간 학교에 쏟아온 노력에 

한 인정은커녕, 굴욕  우에 사직까지 고려했다. 학교

장이 통이 오래된 할 시·도( ·道) 내 유일의 을 해

체시키기엔 부담이 있으니, 지도자인 자신을 내보내어 운

동부를 와해시키려는 속셈이라 의심했다. 

또 올해부터 4, 5, 6학년 체육수업(보조)을 맡아. 나한테 일

주일에 10시간이나 줬어. 그러면 그 10시간 수업을 하는 것

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물어보니, “당신이 하는 

수업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줄 수 없데. 참, 그래. 주(主)가 내가 되는 건데, 담임선생님

은 다른 일한다고 가버려. 이럴 때 “나는 못 하겠다.”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내가 왜 체육수업을 하느냐” 할 수 있

겠지만 현실에선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속이 뻔히 보이는데

(오코치)  

학교장은 명목상 오코치에게 체육수업보조를 요구했

지만, 실상 그것은 무보수 수업지시에 가까웠다. 물론, 오

코치가 체육수업을 맡아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운동

부 해체를 해 자신의 자발  사직을 유도하는 교장에게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학교장의 부당 우는 ‘불합리한 해고’로 나타나기도 하

다. 박코치는 수차례 우승과 지도자상 수상, 학업 병행 

노력을 통한 명문  진학 등, 제자들의 올바른 성장을 해 

헌신하며 근무학교에 한 공을 세워왔다. 하지만, 그간

의 노력은 정당히 평가되지 않았다. 공식 매뉴얼 내 평가척

도에는 지도자의 복무태도, 직무수행, 운 성과 등의 항목

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지만(Seoul Metropolitan of 

Education: SME, 2019, p. 134), 회입상은 학교장이 

박코치를 평가하는 유일의 척도 다. 

교장선생님이 왜 우승을 못 시키냐 이번 대회 우승 못 시키면 

그만두게 할 거라는 뒷담을 들었지 (…)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지 직접 눈으로 봐왔으면서 정말 노력해서 이 아이들을 힘

들게 끌고 왔는데 우승 못 시키면 나를 자른다는 이야기를 들

었을 때, 술자리에서 정말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어(박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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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코치의 사례처럼, 한 두 번의 입상실패가 해고로 직

결되는 극단  경험은 지도자가 승리에 집착하는 주요 동

인이다(Choi, 2019). 

참여자들은 학교장의 ‘운동부 해체’와 ‘부당 우’에 

처하는 방법으로 회입상을 꼽았다. 

우승을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박선

생 알아서 해”라고 하셨어(웃음), 성적을 내고 상위권에 있

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교육청이라던지 어떤 다른 기관에 

가서 큰소리 칠 수 있게 되고 하니까(박코치) 

입상 못하면 구설수에 올라요. 교장부터 동문까지 “그만 둘 

때가 됐다. 너무 오래 했다.” 그런 소리가 귀에 다 들리니까. 

그럴 때 애들이 한 번씩 우승해주면 싸악 사라지고, 성적 못 

내는 지도자는 존재가치가 없으니까요. (…) 뭐 학교장이 진

짜 사람이 좋아가지고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러

면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학교 지도자들이 성적이 

좋은데 잘리겠어요?(김코치)

물론, 회입상에 의존하는 응은 “1등 만능주의 만연

(Yu, 2005, p, 96)”을 재생산할 험이 있지만, 이들은 

우승 집착이란 퇴보기제를 동원해서라도 운동부의 해체

를 막고 직업  삶을 연명해야 하는 실을 마주하고 있

었다.

감독교사: “나 몰라라 하니까요”

운동부의 원활한 운 을 해 감독교사의 력은 필수

이지만, 가산  항목이 축소·폐지됨에 따라 교사들이 

감독보직을 기피하는 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감독이면 평일, 주말에 남아서 관리해야 하고 운동 끝날 때

까지 지켜봐야 되고 (…) 자기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기

피하게 되어 버렸지, 전엔 운동부 하면서 이득도 많았거든 

성적을 냈을 때 가산점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점점 없어지

니까 여가를 없애면서 누가 운동부를 맡으려고 하겠냐고

(박코치)

지도자들은 교사들이 산, 안 , 출 , 민원 등의 과

 업무가 자명한데, “이득”보다 “희생”이 많은 고생길을 

자청할 이유가 없음에 공감했다. 이어서 당사자의 의지와 

계없이 떠 려 보직을 맡게 되는 감독교사(Jang  & 

Zae, 2019)의 경우, 담당업무에 “무 심 혹은 책임회피

(Jeon & Shin, 2016)”의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는 

을 아쉬워했다.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결재를 안 해주고 그걸 “왜 해야 하

냐”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죠. 시합

을 나가려면 감독의 결재가 있어야 하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

데, 나 몰라라 하니까요. (감독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비

일비재해요(정코치) 

참여자들은 감독교사가 회출 을 볼모로 지도자를 

쥐락펴락하는 상(Lee, 2015, p. 28-29)이 비일비재

하다고 진술하 다. 한 이들은 감독교사의 ‘빈번한 인

사이동’과 ‘비 조  태도’로 야기된 운 의 제한사항을 

자신의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 감독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역할들이 내

게 주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좀 하려고 하면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학부

모님들이 학교 측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감독교사의 

태도가) 바뀌는데 공립은 또 금방 (보직이) 바뀌어버리는 게 

힘이 빠지지(오코치)

참여자들은 ‘ 회출  방해’와 ‘운동부 운  제한’에 

응하기 해 인화 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감독선생님이 다른 학교를 갔어, 근데 다른 선생님은 

그걸(감독보직을) 안 하겠데 그럼 다른 과목 선생님을 어렵

게 모셔야 해. 선생님 제가 대부분 일을 다 할 테니까요. 운

동부 운영이 될 수 있게 감독직만 좀 수락해주세요(오코치)

운동장 라인 긋고, 천막치고 제가 할 일이 아니어도 앞장서

서 하고, 먼저 공문처리를 하려고 해요. (…) 감독님이 미안

하셨는지 더 살갑게 대해주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정코치) 

참여자들은 감독교사의 마음을 열고 조를 구하기 

해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다. 이는 운 의 제한사항을 개

인의 업무스트 스로 치환하는 승자-패자식 응이었다

(Gitlow & Mcnary, 2006). 물론, 감독교사와의 인화측

면에서 효과 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역할의 불분명함’은 코치의 스트 스를 증가시켜 소진상

태(Burn-out)를 래할 수 있다(Hjäl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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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

꼈어. 여기저기 굽실거리면서 해도 애들이 열심히 노력해주

는 모습, 방황했던 애들이 운동을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동기가 없어(오코치)  

한, 인화 략은 지도자 개인의 직무 련요인(작업

량, 역할 명료성), 조직 반요인(보수정도, 승진여부), 

직무 환경요인( 리자 스타일, 동료 계)에 향을 미쳐 

‘이직의도’를 품게 할 수 있다(Porter & Steer, 1973).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는 없잖아요. 저도 요새 정말 고민이 

많아요. 다들 지도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

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못 버티고 나가요(정코치) 

이상의 분석은 참여자들의 인화 략이 행 당사자의 

희생(직무소진, 이직의도)을 감수해야 하는 략  한계

를 지니며, 양자가 공생하는 승자-승자 계(Gitlow & 

Mcnary, 2006)를 해, 감독교사의 극  참여를 장려

할 방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부모: “그때만 되면 는 죽일 놈이 돼요”

한국의 학부모는 학벌사회의 성공을 해 모든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고 여긴다(Lee, 2008). 이처럼 자식의 진

학을 한 부모의 열망은 때론 학교에 압력을 넣어 진학

률이 낮은 지도자의 해고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

도 하 다.

우리는 성적을 요새 못 냈는데, 대학 진학을 90% 하고 있으

니까 부모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안 하는 거고, 다른 학교를 

보면 성적은 잘 내는 데, 진학문제로 부모들의 압력에 코치

들이 밀려나는(해고되는) 경우도 있어(박코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공식역할은 훈련지도, 회출  

 인솔, 경기력 분석, 안 리이다(SME, 2020). 하지

만, 문서상의 명시와 달리 장의 지도자들은 여 히 진

학결과에 따른 책임을 담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운동부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나

쁜 놈” “죽일 놈” “내 자식(…)살려내라”고 쏘아 는 학부

모들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부모님들하고 잘 지내다가 대학문제에 대

해서는 꼭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 다른 자식은 가고 

내 자식은 못 가는 순간, 부모들은 저에게 원망을 쏟죠. 그

때만 되면  저는 죽일 놈이 돼요. 이제 점점 갈 곳(대학)도 

없어지고 지금 많이 지쳐요(김코치)

작년에 두 명이 (대학을) 못 간다고 그랬을 때 부모들이 찾

아와서 내 자식 이제 어떻게 하냐 살려내라고 난리를 쳤지 

(…) 부담이 돼 매번 힘들고 스트레스가 엄청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박코치)

이  박코치는 학부모의 진학 압력에서 벗어나기 

해 2가지 략을 동원하 다. 첫째는 공식 차를 거친 

‘학교발 기 (SME, 2019; 2020)’을 근 함으로써 추

후 학부모 민원의 근거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상

학교와의 진학 상을 해 자신이 동분서주하고 있음

을 부모에게 알려 트러블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학부모에게 발전기금을 받아서 학교에서 다시 코치에게 월

급을 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받아가지고 코

치 선생님 월급을 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애들이 진학 못 

했을 때, 감정이 생길까 봐 아예 차단하고 떳떳하게 (…) 

부모님에게 받는 것은 일절 없고, 부모도 우리에게 그런 것

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

지(박코치)

3학년 때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 트러블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발로 뛰고 모든 대학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

다. 이 과정을 항상 오픈시켜, 부모들한테 애가 대학 갈 실

력이 안 되는데 전화를 해서 노력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

켜봐 주세요. 이렇게(박코치)

첫 번째 응은 학부모의 경제자본(후원 )과 지도자

의 사회자본(진학매개능력)의 거래를 끊음으로써 학부모

의 불만을 쇄하는 조처 다. 이는 부모와의 계  고

충을 완화할 수 있으나, 본  170만원(Choi, 2019, p. 

66)의 생활고를 감내해야 지속 가능한 략이었다.

두 번째 략 한 학부모-지도자 갈등을 임시 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학 계자와의 계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그의 응은 이어지는 오코

치의 진술처럼, 고교 지도자의 “읍소”와 학 계자의 요

청을 빙자한 혼탁한 거래(불법청탁-우수선수 요구)로 변

질될 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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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은 대학 못 가는 건 코칭스태프의 능력 때문이라 생

각하니까 (…) 애가 잘해봐 그럼 대학에서 먼저 보내 달라고 

그러지, 애가 (실력이) 안 되니까 맨날 고등학교 코치들이 

대학 가서 읍소하고 어떻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런 상황이지(오코치)

이상의 상은 운동부 안 의 “갑질”의 행 주체를 지도

자로 가정하는 선입견의 재생(Chung cheong namdo 

Office of Education; COE, 2020, p. 60-61)을 자제하

고, 권리보호의 의무자를 특정 개인(지도자)이 아닌 구성

원 체로 재설정해야 함(Jung & Oh, 2015)을 시사한다.

학 감독·동료 지도자: “이미 짜여진 이 있으니까”

정부기 은 부정입시를 타 하기 해 다방면의 노력

을 기울여왔지만, 일선 장에서는 여 히 학연, 지연, 

연으로 이어진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었다. 

문이 좁고 한 다리만 거쳐도 선배, 후배, 스승, 제자, 이런 

학연, 지연에 얽혀있고 한 다리 건너 가지고 누구의 뭐뭐 얽

히고설킨 부분들이 많아서 대학 관계자들, 감독, 코치, 그 

(관련된) 사람들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박코치)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사 스카우트가 행 제도와 규

정(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2020)에 반하

는 행 임을 주지하면서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연유는 

입 정책의 차  공정성이 상실된 채, “짜여진 ”에 따라 

진학이 결정되는 실에 놓여있기 때문이었다(Joongang 

ilbo, 2020.01.08; JTBC News, 2018.11.20).  

대학 보내는 것도 정책적으로 수시 원서를 모두 누구나 집어

넣게 되어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이 그 대학 감독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넣고 싶어

도 못 넣는 상황이 많지. 이미 짜여진 판이 있으니까(박코

치) 

이어서 박코치는 동료지도자들과 경쟁하여 한정된 진

학 자리를 꿰차기 해 “비 리에 ( 련)정보를 입수하고 

작 ”을 구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첨언하 다. 한 그

는 다른  지도자의 술수에 속아 제자를 낮은 등 의 

학에 진학시킨 경험에 빗 어 진학 첩보 의 구체  양상

을 묘사하 다.  

아는 지도자가 먼저 전화가 와서 “우리 애 이렇게 해서 00 

대학을 가기로 했다”고 결정을 딱 내려버리더라고, 그 대학

하고 나하고 이야기한 것이랑 달라서 의아했는데, “벌써 끝

났다”고 해서 거길 못 보낸 적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

까 개가 이야기를 끝낸 것처럼 나한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한 거야. 끝난 게 아니었는데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서 나는 

우리 애를 (등급이 낮은) 딴 쪽으로 보냈는데(박코치) 

박코치는 진학 첩보 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해 

보다 치 한 략을 강구하 다.

○○ 대학에서 우리 선수 2명을 이야기를 해서 시합도 뛰고 

하다가 그 대학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다른 

대학하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 대학교 아니면 다음에 

그 대학을 보내려고 2∼3개 대학을 걸쳐놓는 거야. 여기 대학

이 안 되면 그다음 순위의 대학으로 보내면 되니까(박코치). 

박코치의 후기 응은 ‘문어발식 연결망’을 구성하여 진

학의 안 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응은 ‘사

연락’을 취하던 기 응보다 높은 안정성을 담보하 지

만, 동시에 이는 학 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는 에서 연고주의  부정입시의 행(Jung & 

Choi, 2010)을 심화시키는 자충수이기도 했다.

2. 제도  고충과 응: 설상가상

학원체육의 정상화를 지향하는 제도  정책(학습권 

보장제, 주 52시간 근무제, 인권 보장제)의 결은 아이러

니하게도, 지도자들로 하여  반제도 , 비윤리 , 비교

육  응을 택하도록 종용하고 있었다.

학습권 보장제: “목이 조여 오는 거 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  등)에 따르

면 학습권 보장제는 제도  조처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가단 의 노력이다. 지도자들은 학

습권 보장제의 필요성에 감하면서도, 훈련환경에 제약

을 가하는 상황을 마냥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규수업 받고)  4시에 나와서 운동하는데 썬크림 바르고 

뭐하고 꾸물거리면서 체조하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

요.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입상을 해야 되고 

대학을 보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은 점점 줄어드니까 목이 

조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한테 화를 내고(김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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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목이 조여 오는” 불안감의 주요원천은 훈련시

간의 감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도가 국단 에서 동일

하게 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적인 것을 16개, 17개 시·도에

서 전부 정규수업을 이수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하지만,  

말했듯이 수도권에서는 100% 지켜지는 것 같고 아직 지방

은 아니야 (…)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암암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박코치) 

모 시·도에 있는 모 학교 지도자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말

했어. 자기 선수들은 체조 대형으로 밥을 먹고 그 자리에 바

로 누워서 잠을 자고 신발 끈을 묶고 바로 체조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건 뭐냐 경쟁이 안 된다는 거지 그 학생들이 

전국대회 성적은 수십 번씩 내는데 (…) 아직은 지방에서는 

애들 수업보다는 운동이 우선인 곳이 많으니까. 아까 000

시·도 형님네 도 그렇고. 시합 나가서 얘기 듣고 하다 보면, 

다 알게 되지 “아... 수도권처럼 철저하지는 않구나”(오코치)

이미 국가수 에서 주  훈련시간에 한 규정을 마련

할 것을 권고(MCST, 2019b)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의 공식문서 내용과 리·감독의 차이가 두드러지

는 정황들2)은 어쩌면 참여자들의 불안처럼, 시·도마다 

학습권 보장제의 강제성이 상이하게 용되고 있음을 방

증하는 증거일 수 있다.

참여자들은 훈련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해 2가지 

략을 활용하 다. 첫째는 수업 이외의 시간을 훈련으로 

보강하는 것이었다. 

4시 수업 끝나고 2시간 남짓 운동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토요일하고 일요일, 연휴기간 공휴일 이럴 때, 대체로 하고 

있어 새벽에 하고 싶었는데 인문계는 수업을 일찍 시작하니

까, 진행이 어렵고 주말을 많이 이용하지(박코치)

방과 후, 방학 때 최대한 많이 뭐 하루에 3번 정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이) 힘들긴 하죠. 그래도 할 시간

이 없으니까 겨울방학 때 노력을 많이 하죠(정코치)

2)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등 2.5시간, 등 3.5

시간, 고등 4.5시간으로 훈련시간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 고, 

2021년부터 의무이행을 명시하 다(SME, 2020). 하지만 

충남의 경우 ‘훈련시간제한’에 한 내용이 언 되지 않고 있

다(COE, 2020). 한 Sun(2019)은 G 역시에서 시합  

단 학교별 학습권 보장이 달리 이행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응은 물리 인 방식으로 훈련시간을 보충

할 수 있지만, 빠듯한 학업-운동의 병행으로 선수의 피로

를 가 시켜 수업시간에 졸게 만들 수 있다(Kim, 2011). 

나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수업내용에 스트

스를 받고 자신감이 감소되는 악순환(Kim, 2015)에 

빠트릴 험이 있다.

두 번째 응은 진학이 한 고학년에게 올인하기 다.

아무리 단체운동이래도 1학년들보다 3학년에게 쏟는 시간

이 많아지고요. 예전 같으면 전체적으로 봤다면 요즘은 급한 

애들만으로 벅차니까요(김코치)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지 기본기보다는 시합에서의 

전략적인 것들, 그리고 3학년에 집중을 하지, 이 애들은 당

장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게 좀 그렇지

(박코치)

물론, 올인 략은 학년  이외의 선수를 방 할 

험을 동반한다. 코치의 차별을 경험한 선수는 체육 과 

교실, 어느 곳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한 채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Kim & Cho, 2004). 나아가 지도자의 심부족 

 출 기회의 제한은 선수의 도탈락으로 이어지는 원

인을 제공했고(Barnett, Smoll, & Smith, 1992), 그것

은 다시  지도자를 윤리  갈등으로 빠트렸다. 

“저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대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이런 아

이들, 진짜 몇몇 아이들은 신체조건이 안 좋고 앞으로 어떻

게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며칠 쉬고 생각해봐라, 쉬

다 돌아와 언제든지 받아줄 게 공부 좀 해봐. 그랬는데 지금

은 이 아이가 그만두면 (인원 부족으로) 시합을 못 나가니까 

다른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운동을 해라 너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다. 그런 솔직하

지 못한 말도 하는 제 자신이 하...(한숨) 밉고(김코치)

따지고 보면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말썽 안 피고 열심히 

노력한 애들밖에 없는데, 애 (대학 갈) 능력은 안 되고, 나는 

보내 줘야 하고 그럴 때가 가장 힘들어 올해도 벌써 그런 상

황이 벌어지고 있고(박코치)

지도자들은 비우수 선수의 도탈락과 장래, 회출

의 고민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러한 윤리  번민의 깊

이는 곧 자신의 략으로 소외된 선수에 한 죄책감을 

부정입시(우수선수사이에 끼워 진학시키기)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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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 & Jang, 2010)할 유혹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름만 올려놓고”

운동부 운 에 신호가 켜졌다. 지도자는 회출  

 지훈련 등의 스 을 소화해야 하지만, 감축된 근

무시간으로는 어려웠다. 리자는 감독교사가 자청하지 

않는 이상, 지도자의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지 모를 사고

험을 감수하며 출 을 감행할 이유가 었다(Yonhap 

news, 2019. 10.31). 역설 이게도, 근무환경의 개선을 

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오히려 지도자들의 근

무환경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대회 나가고 전지훈련 가서 애들 관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잖아, 무조건 넘지 시합 나가면 (기존) 68시간도 

사실은 모자란 건데 덜 버는 걸 감안해서 나가지. 그거 자체

를 못 나가게 빠꾸(불허) 거는 게 진짜 문제지(오코치) 

지도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

만, “진짜 문제”는 리자들이 회출 을 불허(“빠꾸”)하

는 것으로 인식하 다. 

고무 인 것은 리자가 지도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

여 외근 시 소정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거나, 근무시간의 증

감을 통한 유연한 운  방식이 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다(Busan Metropolitan of 

Education; BME, 2019; SME, 2020). 하지만, 이러한 

문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주 52시간 근무

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 히 냉소 이었다.

일 이 매뉴얼에 명시되어온 바와 같이 지도자의 직무 

특성을 반 한 ‘유연 혹은 탄력 근무제(SME, 2017, 

2018, 2019)’를 운용하면, ‘ 회출 의 리·감독 문제’

와 ‘지도자의 근로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까

지 근무학교가 행정상 편의에 을 두고 기존경로를 고

수해온 까닭에, 52시간제에 따른 ‘출 제한’의 문제가 발

생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52시간을 해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10

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똑같은 방향으로 하려고 해, 

옛날부터 진짜 이런 유연 근무방식을 많이 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볼 때 진짜 유연근무제를 잘 이용하면 좋은데, 학교가 

그냥 출근을 시켜버리고 (지도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걸 원

한단 말이야. 그게 행정적으로 더 편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 대회가 없을 때 한 달 또는 몇 주 전부

터 근무시간을 줄여서, 시합 때 모자란 부분을 쓰면 충분히 

(대회) 싸이클을 맞출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말이 

많은 거야(오코치)

탄력 근무가 있다고는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정코치)

이상의 상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in 

policy)이 발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도의 변동은 

내·외부 인 환경 변수들이 련된 개인들에게 향을 미

쳐 새로운 변화로의 동참을 이끌어내지만, 그 지 않을 

경우, 설령 기존의 제도가 비효율 일지라도 그 경로를 

유지하려 한다(James, Bryan & Frank, 2019).  기존

경로에 되어온 “선호, 이해, 아이디어, 루틴, 집단 정

체성 등의 요인(Tak, 2018, p. 177)”이 특정 개인으로 

하여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폭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Kay, 2005). 즉 리자의 입장에서 선택사항인 유연근

무를 해 모종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기존의 (운 )

경로를 환해야할 이유가 었다.

이처럼 유연근무가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코치가 

‘출 제한’에 응하는 방식은 교사에게 결제라인에 이름

만 올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 “선생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

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시합 때 벤치에만 앉아주세요” 결재

할 때만 선생님 이름을 올리는 거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팀이 있어야 코치가 있는 거니

까. 진짜 책임감 있는 감독님이 아니고서야 시합 나가면 코

치가 (아이들을) 다 보게 되지 결국(오코치) 

오코치의 응은 52시간 근무제를 반하는 반제도  

행 임은 물론,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다는 인식을 품

게 함으로써 직무동기를 하시킬 수 있다(Lee, 1989). 

하지만, 회출 이 곧 운동부 존폐  직업  생계와 직결

되는 실아래, 그에게 주어진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다.

상술된 상은 각 시·도 교육청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래 시행 목 인 근무환경개선을 해, 유연한 근무운용

의 구체  기 과 사례(BME, 2019, p. 35-37)를 공유

함으로써, 추후 고용자( 리자)와 피고용자(지도자)의 

‘근로시간 산정  운용방식 의’를 건설 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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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권 보장제: “우리는 잠재  범죄자니까”

인권보장 련 정책  교육은 학생선수의 권리보호에 

공헌하 지만, 동시에 지도자들이 이행해야 할 ‘인성교육

자로서의 역할(MCST, 2019b)’을 제한하며 장의 혼란

을 가 시키고 있었다.

“뭐 선생님이? 그럼 신고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 단지 

아이들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선후배가 없다는 것, 이기적

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껄렁한 애들을 다루는 것이 불가

능하고 그런 애들은 현재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요(김

코치)

코치 선생님들은 우리를 혼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의 심리를 가지고 악용하는 애들이 있지.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박코치)

요즘 애들은 솔직히 나도 겁나. 법적으로 휘말리니까 실제로 

내 친구가 그렇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선생님을 욕하는 걸 

들어도 그걸 보고도 뭐라고 쉽게 못 하는 거야(오코치) 

참여자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부정 으로 바라보는 

사회  편견과 선수의 인권을 강조하는 행 정책의 경향 

아래에서 인권을 “악용”하는 “껄 한” “요즘” 선수를 다루

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 다. 여차하면 구제명

(SME, 2020) 혹은 법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

성교육은 언감생심이라는 것이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Song  & Lee(2015, p. 35, 39) 한 

학생선수들이 “불리하거나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의 신체 을 수반한 동작교정을 악용하는 사례

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이 발 한 이유는 선수

들의 인권침해가 사회의 주요문제로 공론화되면서 인권

보장의 상이 선수로 집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im & Kim. 2019, p. 39). 즉 행 인권보장 정책  

교육은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역 을 둔 나머지, 지

도자 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계 안 에서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음(Jung & Oh, 2015, p. 38)을 간과하고 있

다. 일례로 국가인권 원회가 2017년부터 제공해온 <스

포츠인권 표  교안>을 살펴보면 운동부지도자를 ‘ 신의 

주체’가 아닌 ‘ 신의 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3) 

이러한 으로 개되는 인권교육은 스포츠인권의 

향유 상을 선수로 한정하고, 지도자가 피해자일 경우를 

생략함으로써, 지도자는 곧 가해자란 이해당사자들의 선

입견을 강화할 험이 있다.

인권 쪽에서는 매번 연수가 온단 말야 (…) 완전히 코치 선

생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렇게 하면 형벌 몇 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연수)자료도 코치 영구제명, 

지도자 자격금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애들 인권을 지켜

줘라 그것도 좋지만, 계속 그런 내용만 나오는 거야. 자기들

은 거기서 판단만 하는 거야. 지도자를 어디서도 배려하지 

않아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니까, 몰라 처음에는 (지도자들

을) 겁을 먹여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이미 코치 교육

을 몇 년 받은 사람, 계속 코치 생활을 해나갈 사람들을 위해

서라면 진짜 인권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오코치) 

자주 그런 교육해요 학생인권을 지켜라. 그런데 지도자 인권

은 없어요. 코치의 인권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김코치)

참여자들은 지도자를 “잠재  범죄자”로 간주하고 “

구제명”, “자격 지”, “형벌”을 공지하듯이 개되는 인권

연수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하 다. 유사한 맥락에서 

An(2019, p. 66) 한 “무분별한 인권교육은 개인의 지

나친 권리주장과 더불어 머릿속에 고소, 고발이라는 인식

을 남기게 됨”을 지 하고, 한체육회  한장애인체

육회 등의 기  인권교육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

한 정황들은 그간 정부  공공기 의 인권보장 정책과 

연수가 당 인 방식으로 인성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권

고해온데 비해,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3) <스포츠인권 표  교안>은 ‘피해자로서의 학생선수’와 ‘가해자

로서의 지도자’를 암시하는, 다소 한정된 논리로 개되는 경

향을 보인다. 목차를 제외한 약 60 페이지의 내용  학생선수 

련 내용은 기본  인권, 권리보호, 고립, 학습권 부재, 정체

성  자 심 훼손, 의욕상실, 신체  손상, 정신  피해, 처

방안 숙지, 방정책 근 권리, 강요받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 

권리, 학생-선수로서의 자율권 보장, 존엄한 인격체, 인간  

존엄, 인격  존 , 인  성장 등 ‘권리와 보호’의 키워드(p. 

10, 13, 23, 30, 33, 41, 46, 53, 65)와 주로 연결된다. 반

면, 지도자의 경우 (성)폭력, 횡포, 분노, 힘의 과시, 체벌, 단

체기합, 폭력용인, 퇴출강요, 출 권 이용 박, 과도한 훈련

강요, 욕설, 모욕감 제공, 명 훼손, 성차별, 권 주의, 성(性) 

길들이기, 성  농담, 자격 없음, 사  만남  데이트 강요, 

폭력 이미지 등 ‘가해  범죄’의 키워드(p. 14, 17, 18, 19, 

22, 27, 31, 32, 38, 39, 42, 43, 52)와 연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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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심이 미약했음을 변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수인데, “애들이 너무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면, 밖에 나가서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쟤들은 그냥 어

디가 아픈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웃음)(오코치)

지금은 다하지 말고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 애가 하나 

그만뒀는데 걔가 지금은 건달을 한대요. 문신은 온몸에 두르

고 (학교) 안에 있는 애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놔두냐고, 애들 미래를 생각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 대책 없

이 하지 말고 안 된다고만 하니까요(장코치) 

정부  공공기 을 포함한 사회 반이 지도자를 “잠

재 ” 가해자로 추정하고 규제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취한 실  응은 방임이란 비교육  조처 다.

애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도자들이 그냥 넘어

가 버리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더 이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했지만 요즘에는 괜히 내가 힘든 일 겪지 않을까? 애들을 가

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 조금은(정코치) 

한, 참여자들은 요즘 선수들을 다루는데 기존방식 

이외의 책을 모색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호소하 는데, 

이는 변화된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의 구체

인 내용과 방법(Lim & Yoon, 2019)’에 한 안  페

다고지가 미흡한 상태임을 암시한다.

상술된 상을 종합할 때, 행 인권 보장제는 외부변

인(불균형  인권교육)과 내부동인(지도자의 안  페

다고지의 부재)이 결합되어,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오용’

과 지도자의 ‘지도방임’을 일 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요약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신의 과도기를 마주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 계’와 ‘제도’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

험하는지 이해하고, 그러한 고충에 응하는 방식을 분석

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의 고충은 변함없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변하는 신 제도 간의 괴리에서 래되고 있었다. 이

들의 응은 고충을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학원체육의 구조  폐단을 재

생산할 험을 내장하고 있었다. 앞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의 역할갈등은 ‘개인의 욕구(need)’에서 

나아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욕구(inter-needs)’로 확장되

어 논의(Coulter, et, al, 2016)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비정상  안의 원인을 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

르면 지도자들의 반제도 , 비윤리 , 비교육  응은 

학교장, 감독교사, 학부모, 학 계자  동료지도자들

과의 계 안에서 발원하고 있었다. 이는 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이 질지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욕구에 한 개선

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욕구(inter-needs)는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변질되어 지도자의 일탈  응을 

재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도자 개인의 ‘역

할갈등’을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기 ’와 연결지어 바라보

는 총체  (Jones, 2004)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장과 감독교사들을 상으로 한 ‘과정 심 

인센티 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보상체계의 감축은 학교

장의 운동부 운 동기 하와 감독교사의 보직기피 상

을 야기하 다. 학교운동부의 우수운 에 한 과정 심 

인센티 제의 도입은 학교장  감독교사에게 동기를 제

공함으로써 ‘운동부 해체’와 ‘보직 기피’ 상을 완화할 수 

있다. 운 의 과정에서 가치를 모색토록 장려하는 방식은 

인권 친화  운동부 시스템 정착  지속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성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해 규범 , 모범 , 이상  역할권고와 함께 

그것의 험요인과 보호장치에 한 논의가 이 져야 한

다. 일례로 스포츠 신 원회가 추구하는 신의 방향과 

상통하는 돌 (caring) 담론의 궤 을 추 해볼 수 있다. 

돌  담론의 요 은 엘리트 코치가 운동지도와 더불어 선

수의 폭넓은 사회기술 함양에 시간을 할애하고, 인권과 

안 을 존 하며, 이후의 삶을 비시키는 역할에 념해

야 한다는 것이다(Cronin et al., 2019; Fisher et al., 

2017; Knust & Fisher, 2015). 이처럼 돌 을 코치의 

주요역할 혹은 의무(duty)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

(Annerstedt & Lindgren, 2014; Cronin & Ar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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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9; Grant, Piper & Taylor, 2013)와 함께, 

돌 의 실천이 실의 장면에서 코치(혹은 교수자)에게 

‘ 험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논의(Johnson, 2000; 

Jones, Bailey & Santos, 2013; McCuaig, 2012; 

Piper & Smith, 2003; Piper, & Stronach, 2008)가 

다각 으로 이 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인성교

육자로의 역할수행이 수반하는 험요인과 보호장치에 

한 논의는 희소하다. 이러한 논의의 보강은 잠재  ‘가

해자로서의 지도자’를 규제하는 데에 집 된 제도가 아

닌, 잠정  ‘피해자로서의 지도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제도로의 보완에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지도자들이 인성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온 히 수

행하기 해 편 한 ‘권력인식’과 ‘ 안  페다고지’의 부

재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규제 심의 

정책과 소송의 험에 경직되어있었고, 요즘 선수들의 권

리악용에 취약한 패닉상태(Piper & Stronach, 2008, p. 

38)에 빠져있었다. 이처럼 코치는 다방면에서 권력의 조

정을 요구받기에(Cronin & Armour, 2019, p. 7), 권력

의 다양한 유형4)을 이해하고 히 활용함으로써, 선수

와의 계  균형을 효과 으로 유지해야 한다(Pietzsch 

& Watson, 2016; Purdy, 2018, p. 60-64). 따라서 이

와 같은 논의의 보충은 권력을 축출하는데 치 된 연수가 

아닌, 권력의 유형을 이해하고 그것을 안  범 에서 녹

여낼 역량함양을 한 교육기회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제도 간’ 불 화음은 조율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이 학업의 필요성을 유보하고 학생선수를 운동

에 몰두시키는 노선을 고수하는 연유는 체육특기자제도

가 이들로 하여  반-학업 인 방향을 택하도록 종용하

기 때문이었다(Myung, 2017; Tak, 2018). 물론 스포츠

신 원회에서 권고한 입시체제의 변 은 희망 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제3기 의 리·감독으로 입시제도의 

차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부

정입시가 재발할 공산이 크다. 입과정의 자기감시체제

는 련자들의 이해(interest) 일치에 따른 공모, 동조, 

4) Pietzsch & Watson(2016)는 French & Raven의 사회  

권력(Social power)에 기반하여 합법  권력, 문  권력, 

정보  권력, 강압  권력, 보상  권력, 거  권력을 제시

한다.

묵인의 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부의 ‘제도 내’ 불 화음은 조율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학습권 보장제의 취지에 정 으로 반응했

지만(Lee & You, 2012), 지도상의 문제 , 훈련시간의 

부족, 성 에 한 압박 등, 운 상의 제한요소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Yeo et al., 2013). 따라서 정부  련 

기 은 학습권 보장제를 권고하는 노력과 함께, 시·도 간에 

제도  정책이 동일하게 용되지 않는 문제를 방할 

실질  리장치의 마련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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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업  고충과 응에 한 연구

유주 1, 이옥선2

1서울 학교 석사
2서울 학교 교수

[목 ] 본 연구의 목 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업  고충을 층( 계-제도)의 에서 이해하고, 응

의 성질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권·친화  학교운동부 시스템 정착을 한 시사 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방

법] 이를 해 , , 고 학교운동부지도자(n=5, 평균경력 19.2년)를 참여자로 선정하 다. 연구자료는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 으로 분석되었다(Patton, 2015). [결과] 첫째, 참여자

들은 학교운동부 조직 내외의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기 에 지쳐있었다. 둘째, 운동부 련 제도  정책인 학습

권 보장제, 주 52시간 근로제, 인권 보장제는 지도자들의 공식 , 비공식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가 시켰다. 

셋째, 이해당사자들의 계  요구와 정부기 의 제도  이상의 불 화음은 참여자들로 하여  반제도 , 비

윤리 , 비교육  자충수를 택하도록 종용하 다. [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  학교운동부 문화

의 토착화를 해 정부, 학계, 사회 반이 운동부지도자를 ‘ 신의 상’으로 설정하기보다, 함께 문제를 풀어

갈 ‘ 신의 주체’로 재인식해야 함을 제언하 다. 이러한 결론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련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유효한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학교운동부 시스템, 지도자의 직업  고충, 응 략 


